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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

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 확

대,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

설·장비 기준 구체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 ’15.10.13, 시행 : ’16.4.13, ’16.10.13)하였

다고 밝혔다.

○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농

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

가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가

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

조·꿩)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

였다.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

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

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

기준 중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과 적

정사육기준을 강화하였다.

-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닭(산란계, 육

계)·오리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방역실, 

축사 전실*, 야생동물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

화 하였으며, 울타리(담장), 차량 및 방문자 

소독시설 기준(붙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였다.

*   전실 : 기후에 관계없이 대인·신발 소독 등이 가능

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

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분,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

○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산란계 농장(평사*) 

1제곱미터 당 적정 사육 규모를 10마리에서 

9마리로 강화하였다.

*   평사 : 바닥에 만든 닭장

▣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 면적 10㎡ 이

상 15㎡ 미만인 가금류사육농가는 ’16.4.13

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을 시·군·구에 등

록하고,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허가농가는 ’16.10.13일

까지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야 한다.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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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별 현황               (단위 : 마리, 가구)

주1) 닭은 3,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임

주2) 오리는 2,000마리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이며, 특·광역시는 인접도에 포함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 표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충남·북에 포함하여 집계함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마릿수 가구수

전국 2,752,761 96,403 417,573 5,633 10,332,448 4,973 164,843,651 3,150 10,466,123 771

서울 125 3 43 3 - - - - - 

부산 1,758 122 577 8 6,353 49 38,500 4 - - 

대구 19,311 618 1,297 20 9,743 5 410,000 5 - - 

인천 19,001 417 2,539 50 29,619 31 930,300 26 - - 

광주 7,176 213 560 6 7,346 4 182,000 5 - - 

대전 5,706 171 - - 992 10 9,000 2 - - 

울산 27,835 1,321 805 12 29,927 10 412,800 13 - - 

경기 268,727 6,820 167,259 2,321 1,844,748 881 37,689,932 657 525,200 57

강원 196,521 7,589 17,050 215 433,191 173 5,957,669 124 36,800 4

충북 204,146 6,013 22,059 312 622,663 276 11,771,661 237 1,423,315 115

충남 364,372 13,413 78,995 1,121 2,132,491 899 30,074,823 591 427,402 39

전북 330,834 8,898 31,136 330 1,218,791 512 26,576,054 537 2,566,516 180

전남 428,481 17,393 29,482 358 1,097,140 748 16,596,340 280 4,649,120 304

경북 588,808 20,799 35,831 525 1,222,462 504 23,015,221 441 116,800 14

경남 259,638 12,090 25,640 304 1,122,761 576 9,665,571 172 703,770 54

제주 30,322 523 4,300 48 554,221 295 1,513,780 56 17,200 4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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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효율

적으로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에게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

부하였다.

○   정부는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

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

시할 예정이다.

○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축산법 제56조제1항),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

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축산법 제25조제4항, 영 별표4)가 부과된다.

*   위반 :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200만원

**   위반 :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축산법 시행령>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

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었다.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붙임 구체적 소독·방역 시설 기준(우수사례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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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막 등으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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